
<환경부>청정연료기준 사용지역 변경

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 6조 및 제2 7조의 규정에 따라「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」를 개

정·공포, 1999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

환경부는「자율환경관리협약」제도를 도입

해 7월이후 0 . 5 %이하 저황유 사용시와 동

등하거나 더 큰 대기오염 저감효과를 가진

황산화물 및 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

환경부장관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업

소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최

소한의 기간동안 1 . 0 %이하 중유를 사용할

수 있도록 했다.

0.5% 저황유사용지역 중 1 9 9 9년7월부터 0 . 5 %

이하 저황유 사용지역으로 고시된 3 7개 시·

군지역은연료교체(황함량4 . 0 %에서 1 . 0 %로)

에 따라아황산가스및 먼지오염도가대폭개

선돼 아황산가스·먼지오염도가 환경기준의

30-50% 미만인 지역 및 감소 또는 안정추세

에 있는지역( 8개 시·군)에한해 2 0 0 1년 6월말까지0.5% 저황유사용을유예하고, 1.0% 저황유를계속사

용할수 있도록했다.

<화학저널 1 9 9 9 / 7 / 2 6 >

0.5% 저황유 사용지역 변경현황( 1 9 9 9 . 7 )

변경전 변경후구 분
광역시
경기도
강원도
충 북
충 남
전 북
전 남
경 북
경 남
제 주

대전광주
오산이천용인시화성군
춘천원주강릉동해삼척시
충주제천청주시
서산아산천안시당진군
전주익산군산시
목포나주시
구미김천경주포항시
창원마산진해진주김해양산
전지역

대전광주
오산이천용인시화성군
원주시
청주시
서산아산천안시
전주익산군산시
나주시
구미김천경주포항시
창원마산진해진주김해양산
전지역

†춘천, 강릉, 동해, 삼척, 충주, 제천, 목포시, 당진군등8개시군은
2 0 0 1년7월1일부터0.5% 저황유사용


